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  내부결재

(경유) 

제목 공기구비품(전기히터) 불용 처리

        1. 관련 근거 

          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(불용결정기준) 제51조(불용결정의 절차) 

          나. 재무처-9685호(2013.10.15.)『물품 불용처리 간소화 대상 확대 시행』 

        2. 우리 처에서 운영중이던 비유동자산 중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공기구비

품[전기히터]에 대하여 불용 요청하고자 합니다. 

          가. 구    분 : 비유동자산(공기구비품) 

          나. 대    상 : 전기히터 1개 

          다. 세부내역 : 붙임 참조 

  

붙임  불용물품 심사조서 1부.  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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